
갈현2동 주민자치회 회의록

회 의 명 2024년 2월 임원.운영진 회의

회의일시 2024. 2. 6.(화) 18:30

장    소 주민자치회 사무실

참 석 자

(총   명)

박이순, 황진규, 김경미, 송재화, 김남곤, 사와이구미꼬, 김명수, 오도연, 
민경애, 지명희, (총10명)

회의구분

정기회의 임원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 민관협력회의

○ ○

논의사항
  ■ 2024. 분과구성 논의

  ■ 참여예산 사업 실행 논의

회의내용

□ 보고사항 

 ○ 2023. 주민자치회 보조금 

사업명 교부액(A) 집행액(B)
집행률

(B/A, %)
집행잔액
(C=A-B)

반납
이자

운영·사업비
경상
보조

5,000,000 5,000,000 100% 0 5,190

의제개발 및 
주민총회

경상
보조

15,000,000 15,000,000 100% 0 7,643

동 마을문화축제
경상
보조

18,000,000 18,000,000 100% 0 1,441

  ※ 2024. 1. 15(월) 집행발생이자 최종반납으로 보조금 정산 마감

  ○ 2024. 쥬빌리 오케스트라 봉사 현황

   - 1월 봉사 일정

1.6 1.13 1.20 1.27
지명희 김부호 이순임 김부호

   - 2월 봉사 일정

2.3 2.17 2.24
강대식 김경미 김남곤

 ※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무국으로 연락

  ○ 2023. 주민자치회 하반기 지도점검

    - 2.1.(목) 2023.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운영 전반 및 예산·회계 처리 등에 대한 지도 

점검(지도점검자 참여구정팀 및 주민참여협치과)



□ 논의사항

  ○ 2024. 분과구성 논의

   - 2월 각 분과별 분과회의 결과 기존의 분과로 구성하자는 의견(단, 한 번의 분과이동은 가능)

  ○ 참여예산 사업 실행 논의

    -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

    - 쥬빌리오케스트라, 맛있고 정이 넘치는 반찬꾸러미, 은평대학, 통학로 바닥등 설치 

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진행

    - 탄소중립프로젝트 다섯 가지 사업은 각 분과별로 하나씩 맡아 실행

분과
실행사업 자치회관운영 동보물찾기 맛있는베토벤 소통과나눔 꿈꾸는미래

주사업 실버모델콘테스트 아가야 넌 소중해 갈현2동주민합창단 우리동네 
운동클럽

아빠와 함께 
떠나는 꿈놀이터

탄소중립프로젝트 반려나무키우기 플로깅프로젝트 커피박이재활용 에너지 플리마켓 에코클리닝

□ 기타사항

  ○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사항 
-공무수행사
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.
-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‘적용대상: 공무수행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제5
조~제9조까지(부정청탁금지,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)적용

-공직선거법 제9조(공무원의 중립의무 등)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(기관 단체 포함)/ 제60조(선거운동
을 할 수 없는 자)

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제13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

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.
  1.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
  2.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
  3.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4.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  1.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
  2.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

경우
  3.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
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

으며,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
사진기록


